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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188回國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4 號

國會事務處

B 時 1998年2月 146 (土)

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

議훌日程 

L 國會法中改正法律案

2. 公務員의任命에따른A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 
3. 國會法改正에관한請願 

훌훌펀案件 

I。 國會法中改正法律案(李信範 • 鄭훌和議員外 99人 發議) ......... ‘ ................. ‘ .... Þ Q ..... ~~ ..... ~ Þ ... c ...... " .. c .. ~ .. ~ .... ‘'"‘.‘ ........ 1面

2. 公務員의任命에짜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(李佑宰 • 李信範 • 鄭義和 • 宋動錫 @ 李完九 • 

李據觀 • 權五ζ - 金洪信 g 金浩- • 金贊鎭 • 權짧述 • 李在五議員외 30人 發議) .... ‘ øe.c .................... … .... 1面

3. 國會法改正에관한請願〈李美聊議員의 짧介로 提出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… ............. " ...... … .. ………þ"~' '"… ........ … 1面

09시32분 개의) 

O훌훌長 李相得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국회 

운영위원회를 開議하겠습니다. 

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. 

。立法빼훌홉‘ 許홉圖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

다. 

(보고사항은 끝에 실음) 

1. 園홉法中改.iE法律案(李信範 。 鄭義和議員外 99 
人 發議)

2. 公務훌의任命에학를A훌I훌IHJ훌훌의톨施어i판한 

法律案〈李佑宰 • 李信範 • 鄭義和 · 宋勳錫 • 李

完九 • 李線觀 • 權죠ζ · 金洪信 • 金浩-. 金餐

鎭 • 權짧述 • 李在죠議員외 30人 發議)

3. 團홉法改.iE에관한請훌훌(李美職議員의 紹介로 
提出)

09사33분) 

。훌員長 李相훔 의사일정 저u항 李信範 議員外

100Á이 發議한 國會法中改正法律案， 의사일정 제 

2항 公務員의任옮에따른A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 

律案， 의사일정 제3항 李美聊 議員의 소개로 제출 

된 國會法改正에관한請願올 일괄해서 上程합니다. 

이 2건의 법률안과 국회법개정에관한청원은 그 

내용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께 심 

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

청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 

고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들 

은 후 일괄해서 질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， 

그러면 聽聞會制度改善小委員會 위원장이신 金浩

- 委員 나오셔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소위원회 

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O小훌훌長 金浩- 金浩‘ 委員입니다. 

지금부터 청문회제도개선소위원회가 심사한 國

會法中改正法律案과 公務員의任命에따른A事聽聞 

會의寶施에관한法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E 

랴겠습니다. 

우선 삽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

金文洙 委員， 金在千 委員， 李在五 委員과 본위원 

이 참가한 가운데 2월 11알부터 4차에 걸쳐 진지하 

게 심사한 결과 두 법안에 대해 각각 修IE案을 提

案하기로 議決하였습니다. 

먼저 國會法中改IE法律案어} 대하여 말씀드려면 

수정이유는 국회 안사청문회를 주관하는 人事聽聞

特別委員會는 이를 상설화하는 경우 상설화에 따 

른 일부 문제점이 았을 수 있어 버상설로 설치하 

고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

축소하며 국회에서 任命同意‘案 둥의 처랴가 지연 

되는 것올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한 특별위원회의 

구성과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심사기간올 명시 

하는 등 제도적 보완방안올 강구하고 기타 개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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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의 미비점을 수정 · 보완하려는 것입니다. 

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， 國會法과 公

.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의 

동시 제·개정을 감안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

섭사대상으로 憲法上의 임영동의안 및 선출안 외 

에 다른 법흘에 의하여 국회의 의견올 청취하도룩 

되어 있는 임명에 관한 사향을 추가하고， 

둘째， 상설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인사청문특별 

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 

간은 엄명동의안 동이 제출된 날로부터 심사한 엄 

명동의안 둥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， 

셋째， 人事聽聞特別委負會는 암명동의안 둥야 제 

출된 날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수는 20인 

아내에서 15얀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. 

넷째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 

속의원수의 벼율에 악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

의 요청으로 議長이 선임하도톡 하여 교섭단체간 

배정비율을 명확허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

임명동와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 

장에게 워원선임요청을 하도록 하되 야 기한내에 

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선압할 수 있도록 

하였으며， 

다섯째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임명동의안 동의 

심사에 있어 인사청문회의 개최여부를 임의적 사 

항혜서 의무적 사향으로 변경하고， 

여섯째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

샤항으로 公職者倫理法에서 규정된 벼공개채산쁜 

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

아닌 사항올 포함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포괄적으 

로 규정하고 통 사항에 대해 출석위훤 3분의 2 야 

상으로 공개할 수 있도확 한 단서규정은 다른 법 

률과 상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를 삭제하 
였습니다. 

일곱째， 국회에서 엄명동의안 등의 처려가 지연 

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
8일 이내에 아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는 임명통 

와안 풍이 제출완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 
료하여 그 결과를 정부 등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
기타 降文整理 동 일부 olll] 점을 보완하였습니다. 

다음은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寶施에판 
한法律案에 관해서 말씀E려겠습니다. 

먼저 수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연 대통령이 꽁 
무원을 앙명함에 었어서 그 적격성에 판하여 국회 
의 의견을 틀는 공무원의 범위률 차판급 이상으로 
하는 경우 ::::r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이를 국무위원 

및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축소하고 기타 일부 내 

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國會法 개정에 맞추어 

수정 • 보완하려는 것압니다. 

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변 첫째， 이 법의 적용 

대상을 국무확원， 국가안전기획부와 부장， 공정거 

래위원회의 위원장，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， 검 

찰총장， 경창청장， 국세청장으로 하고， 

둘째， 대통령의 의견요청에 대한 국회의 회신기 

한을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며， 

셋째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에 대하 

여 10일 이 내 에 의 결토록 한 안제4조제2항과 인사 

청문회 절차에 관한 안제5조는 國會法에 수정하여 

규정토록 함에 따라 이 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， 

넷째， 違憲論難을 감싼하여 대통령은 특별한 사 

정이 없으면 국회의 의견을 따르도룩 한 案 제6조 

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. 

아상으로 청문회제도개선소위원회가 심사한 國

會法中改正法律案과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、聞會 

의實施에관한法律案에 대한 심사결과룰 말씀드렸습 

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련 유인물을 참 

고하사고 아무쪼록 우랴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

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。 

강사합니다. 

O훌훌長 李相得 수고하셨습니다. 

請願과 소위원회 審養報告에 대하여 질의하실 

위원이 계십니까? 

(r없습니다」하는 위원 았음) 

질의하실 위원여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 

겠습니다. 

다음은 討끓과 透條審훌의 순서 7} 확겠숨니다lJ} 

는 이의가 없으시면 이훌 생략하고 바로 議決하고 
자합니다. 

(f좋습니다」하는 위원 있옴) 

그러면 議事 H程 第l項 關會法中改正法律案은 

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 

정한 대로 거타 부분은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

데 야의자 없으십나까? 

(r 없습니다」하는 위원 었융) 

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i 

다음 議事日程 第2項 公務員의任命에따플A事聽 

聞會의寶施에관한法律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

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

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? 

(r없습니다」하는 위원 었음) 

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。 



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國會法改正에관한請 

願은 그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통과된 國

會法中改法律案에 반영 되 어 그 목적 야 달성 되 었 

으므로 청원심사규칙 채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

회의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 

야의 없습니까? 

(r없습니다j하는 위원 었음) 

가결되었옴을 선포합니다. 

여러분，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 

니다。 

언론얘서나 국만이 우리 國家의 중요한 職位를 

맡으실 분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， 법 절차에 의해 

서 聽聞을 거치는 것이 좋다는 여론과 또 국민들 

의 소리가 많야 들렸습니다. 오랫동안 우랴 국회가 

이것을 가지고 논의해 왔었습니다， 

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올 저희들이 전 의원 이름 

으로 요청이 와서 이것올 활원회에 회부하고 소와 

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통과시켰습니다. 

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들과 같은 

운영위원회 창석멤버이신 국민회의와 자민련 워원 

님들이 끝까지 창여하지 못한 혜에 대책서 그분들 

의 좋은 의견을 담아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한 아 

쉬움이 있었습니다. 

야 법안은 아직도 전변 領抽會談에서 정치적으 

로 이 볍과 또 政府組織法을 6인 위원회에서 계속 

해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아이템입 

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려 그분들이 오 

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협상에 입하시면， 또 

협상을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. 

이것뿐이 아니고 6A委負會가 지금 다루고 있는 

것 중에 경제에 관한 법안은 많은 분들아， 어제 행 

정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같은 떼는 써벽2시 3시 

까지 일올 하면서 열심히 해서 우리 경제에 지장 

이 없도록 모든 법안을 지금 현재 오늘 끝내고자 

합니다. 단지 냥은 것이 聽훌륭會法과 정부의 行政組

織改華法 이 두 가지가 남아 었습니다. 

저도 6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해서 조속 

히 좋은 결과를 얻도록 .최산의 노력을 하겠다는 

딸씀을 드려면서 。i 볍안에 참여하셔서 수고하신 

여러분께 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

散會를 선포합니다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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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參 照)

(李훌聊훌훌훌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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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r국회법 j 개정청원’ 소개의견 설명 

한나라당 소속 이미경의원입니다. 

창여만주사회시민연대가 청원한 ‘국회법개정청 

원’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려겠습니다. 

현행 헌법은 대법원장， 헌법재판소의 장， 국무총 

리， 감사원장，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틀에 대하여 

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엄명하도록 되어 었 

습니다. 

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들 공무원 

들에 대한 임명동의의 가부만 표결할 것아 아다라 

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하여 혜당 고위공직자의 자 

질， 인격， 과거행적， 업무능력 둥을 보다 철저히 겁 

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가되고 있습니다. 

이려한 요구에 따라 현법상 국회악 동의거 필요 

한 공직자에 한정하여 국회법에 의하여 인준청문 

회가 개최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것압니다. 

주요골자를 말씀드랴딴， 

국회의 동의를 펼요로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청문 

회를 개최하기 워하여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

를 두도록 했고， 

인사청문특별위원은 국회의장야 교섭단체와 협 

의하여 20명 내외의 국회의원으로 입명하도록 하 

며， 

인사청문의 대상은 국화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

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국한하고， 

인사청문의 효율적 수행올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

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 

우 창고언을 중인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

다. 

아무쪼록 이와같은 내용으로 국회법이 개정되도 

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

갑사합니다. 

(전문위원 한세톨) 

국회법개정에관한청원 검토보고 

여미경의원〈한냐라당)의 소개로 참여민주사회사 

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(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

175-87 안국빌딩 5층)로부터 1998년2월 12일 제출 

되어 동연 2월 14일자로 우랴 위원회에 회부된 국 

회볍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

드리겠습니다. 

1. 청원소개의원의 의견 

。현행 헌법은 국무총랴를 벼롯한 고위 공직자 

즐에 대하여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

하게 되어 았습니다. 그랴나 국회가 단순히 임 

영동의악 가부만에 한하여 표결할 것이 아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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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고위 공 

직자의 자질 • 인격 • 과거행적 e 업무능력 풍을 

보다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 

되고 있습니다。 

。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인사청문과 관련한 창 

여연대의 2개의 청원안은 국무총랴， 국무위원 

둥 헌법얘 의해 국회의 동의가 요구확는 고위 

공직자혜 대해서는 국회법에 악하여 인준청문 

회가 개최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그 밖의 

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수 

없으므로 따로 고위 공적인사의 법올 재정하 

여 이 법에 의해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하자는 

내용입니다. 

。본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

요구하는 여론을 시민단체가 수렵하여 이와같 

이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 

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부황하는 것으로 

판단되어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출하는 바 

입냐다. 

2. 청원요지 
。국학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

공직자에 대하여 안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 

록 국회법의 개정올 요구하는 청원임 

。국무총리 · 대법원장 둥 그 임명에 있어 국회 

의 동의가 펼요한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인사 

청문올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인사청문특별위 

원회를 설치하고， 위원회는 20인 내외의 국회 

의완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 

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둥 인사 

청문회제도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올 산셜함. 

3. 갱토의견 

동 청원의 내용은 국우총리 。 대법원장 동 헌 

법상 국회의 통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 

위 공직자에 한하여 국회에 언사청문특별위원회 

를 설처하고 안사청문을 설시하자는 것입니다. 

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동 청원의 취지가 포함 

된 국회법중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의임명에따른인 

사청문회의설시에관한법률안이 청문회제도개선소 
위원회의 심사틀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처려될 

경우， 동 청원의 춰지가 반영될 것요로 사료됩니 
다. 

참고로 국화청원심사규칙 제 12조에 의하면 청 

원인의 청원취지가 달성되는 경우 위원회는 본 
회와에 부의하지 아냐하기로 약결하는 것으로 
되어 있습니다. 

O出席委를 

李相得

金文洙

白承弘

林鎭出

O훌를아닌出席홈훌훌 

李信範 鄭義和

。lfJ席훌훌門委훌및立法훌훌훌官 

專 門 委 員

立 法 審 議 官

【報告훌項】 

。請願提出

金浩一

金在千

宋動錫

賢
‘ 

培

哲

忠

仁

權

金

林

述

鎭

五

環

餐

在

權

金

李

韓

安

世

秉

東

玉

園홉法at1E에관한請훌훌 

(서울시 종로구 안국통 175-87 안국빌딩 5층 
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로부터 

李美聊議員의 紹介로 提出)

2월14일자 회부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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